
<산업보건>은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성장합니다. 근로 공간이나 

산업 현장 또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 등을 포착해 보내주시면, 

함께 공유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

 에서는 

독자 여러분들의 

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

올해 들어 처음 카센터를 방문하니 눈에 띄는 게 있었다. 메탄올 워

셔액이 금지되었다는 안내문이었다. 기억난다, 그 방송. 외기 유입 

상태에서 메탄올 워셔액을 사용하면 차량 내부에 일시적으로 고농

도 메탄올 증기가 조성된다는 보도였다. 금지 근거를 찾아보니 화

평법 제34조 제1항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였다. 내용은 워셔

액에 메탄올은 0.6% 이하로 함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, 시행 시

점은 2018년 1월 22일이다. 흡입노출을 우려한 방침인데, 목적한 

그 위해가 용도를 금지할 만큼 치명적인지 회의적이었다. 그보다는 

자주 발생하는 워셔액 음독사고의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해야 

할 것 같다.

이러한 개정 조치는 ‘메탄올 실명 사고’로 기억되는 노동자 실명 사

건에 의한 것인데, 그 사고가 꼭 메탄올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는 

볼 수 없다. ‘CNC기계+불법파견(일시적 장시간 노동)’과 ‘절삭유로 

사용된 메탄올’의 조합을 원인으로 봐야 한다. 워셔액 메탄올만 ‘구속’된 것 같아서 그다지 반갑지 않다. 

4월의 공유 현장 강태선(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, 교수)님이 보내주신 사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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